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소득세

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주택을 임대할 경우 비과세해주는 제도가 있다. 주택의 비과세는 2가지가 있는데, 1주

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

라고 한다.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이 아무리 크다 해도 비과세

를 해주고 있고,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주택임대로 받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하도록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2000만원 초과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한다. 이 말은, 만약 임대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 그 임대소득이 공동사업자에게 각각 나누어질 텐데 그 나누어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한다는 말이다.

분리과세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인데 아직은 적용되지 않지만 2019년 이

후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지만 2019년 

이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리과세는 과세표준에 14%

의 세율을 곱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과세표준은 수입금액 즉 임대로 받은 임대료에 필요경

비로서 60%를 빼주고 400만원을 빼준 금액을 말한다. 이 때 4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을 제

외한 나머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빼주는 것이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빼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14%의 단일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고 종합소

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라고 하여 보증금의 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야 한다. 임대

주택이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하게 되는데, 3주택이라

고 했을 때 3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빼고 주택수를 계산

하기 때문에 3억원이 넘는 주택들만을 가지고 주택수를 판단한다.

종합과세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과세방식이고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부동

산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종합과세 될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장부에 의한 신고납부와 장

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에 의한 방법 2가지가 있다. 추계에 의한 방법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

지 않는 이점이 있는 반면 내가 사용한 비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부에 의한 

신고납부가 좀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추계에 의한 신고납부도 2가지 방법이 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방식과 단순경비

율에 의한 추계과세 방식이 있다. 이 구분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넘는지 안 넘

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400만원이 안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데 단순경비율은 경비율

이 높기 때문에 장부에 의한 종합과세보다 오히려 더 적은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

라서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지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지는 비교를 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

다.



여러 가지 임대소득의 과세방식이 있는데 나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있는지 잘 판단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